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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해제 문서 개요 및 현황

  본 과제에서 다루는 문서들은 문서군 338로 분류되어 있는 “미육군 사령부 문서철”

에 속한다. 이 문서군은 미국 정부가 1942년부터 수집, 정리한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

다. 이 문서군 중 본 과제가 다루는 것은 맥아더(Douglas MacArthur)가 사령관으로 있

었던 극동사령부의 한국 관련 문서들이다. 맥아더는 극동사령부의 사령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연합군사령관(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의 사령관을 겸직했기 때문에 극동사령부 한국관련 문서들은 해방 

이후 시기부터 한국전쟁기에 이르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해방 직후 일본

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남한에 진주한 하지(John R. Hodge)장군의 제24군단은 극동사

령부의 예하 부대이기 때문에 극동사령부의 문서 중에는 당시 한반도의 상황을 알려주

는 중요한 문서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극동사령부는 여타의 미군 편제와 마찬가지로 참모부(Assistant Chief of Staff, ACofS) 

산하에 G-1(인사), G-2(정보), G-3(작전), G-4(병참)의 부처를 갖추고 있고, 이들 중 한

국관련 임무를 주로 수행한 부처는 정보처와 작전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제

는 극동사령부 문서들 중 이 두 부처에 속한 한국관련 문서들을 중점적으로 해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이 문서를 1993년부터 1995년에 걸쳐서 미국 메릴랜드(Maryland)주의 수트랜



드(Suitland)에 소재한 와싱톤연방문서국(Washington Federal Records Center)에서 수

집, 정리했다. 현재 이 문서들은 모두 메릴랜드에 위치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 II)에 이관되어 소장되고 있다.

 조사된 문서들의 구체적인 목록들은 다음과 같다.

 National Archives

   Record Group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s

     Records of General HQs, FEC, SCAP, and UNC

       ACofS, G-2, Admistration Branch General Records (Decimal Files)

       ACofS, G-2, Target Branch Files

       ACofS, G-2, Target Branch Library Files

       ACofS, G-2,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Files

       ACofS, G-2, MIS (D/A) Intelligence Division Files

       ACofS, G-3, Administration Division Files

II. 문서 해제

 

1. 참모부 정보처 행정과 일반 문서들(ACofS, G-2, Administration General Records)

 1) box 4: 

  a. 1947년 3월 10일자 정보참보장인 윌로우비(C.A. Willoughby) 준장이 주한 제24군

단 정보참보장인 로빈슨(John N. Robinson) 대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제24군단이 보

낸 “북한 지역에 있는 중공군”이라는 정보 보고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동

시에 그는 육군성의 정보 수집 지시에 따라서 귀 군단은 소련군의 동태에 관한 정보 

수집에 관심을 집중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b. 1947년 2월 15일자 비망록에서 하지(John R. Hodge)장군이 동경으로 윌로우비 

장군을 방문하여 현재 소련이 장차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이 동시에 철수할 때를 대

비하여 북한군들을 무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c. 1947년 11월 3일자 24군단 정보참보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윌로우비는 병력 수

송기와 공항 방어 병력을 제외하고 남한에 주둔 중인 모든 공군력을 일본으로 철수시

켜야 한다는 작전처와 공군의 주장에 반대하고, 김포공항으로부터 20 혹은 50마일 지



점에 레이다를 설치할 경우 전쟁 발발시에 미군은 35분의 사전 경보체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d. 1947년 10월 11일자 24군단 정보참보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윌로우비는 북한군

들이 훈련을 받고, 무장을 한 후 만주지역으로 투입되어 중공군들과 같이 내전에 가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 정보는 미군방첩대 첩자인 위터커(Whittaker)로

부터 취득한 것이고, 그의 보고서 내용이 이 서한에 첨부되어 있다.

 2) box 7:

  a. 1948년 9월 22일자 극동사령부 코스터(S. W. Koster)중령이 24군단 정보참모장에

게 보내는 서한에서 북한 인민군은 기초 훈련을 받은 후 정예 병력은 차출되어 3개월

에서 6개월에 걸쳐 중국에서 중국공산군과 함께 전투 경험을 쌓고, 이 실전 훈련 후에 

인민군은 완전히 훈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3) box 10:

   a. 1948년 11월 15일 극동사령부 소속 3명의 장교가 38선 시찰에 직접 나선 후 작

성한 정보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발생한 국경분쟁에 대해서 

남북한 모두가 50 대 50의 책임이 잇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주한미군 철수 후에는 대

규모의 국경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리고 38선에 위치한 초소들의 

번호와 위치가 자세하게 명기되어 있다.

   b. 1948년 12월 10일 극동사령부 소속 그리핀(Gerald Griffin) 중령의 중국 방문보고

서는 중국 국민당은 이미 내전에서 패배했고, 1949년 1월 1일과 3월 15일 사이에 중

국 공산당 주도의 평화안이 실시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4) box 12:

  이 박스에는 대북첩보부대(Korean Liaison Office, KLO)의 대북 비 첩보 보고서들이 

들어있다. 그 시기는 1949년 11월에서 12월까지 사이에 첩수된 KLO 보고서들이다. 그 

중 중요한 문서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9년 11월 22일자 보고서에는 제3 국경경비여단 3대대에서 탈영한 북한 병사의 

심문기록에서 3여단은 은파산에 위치해 있고, 최근의 국경분쟁에서 3여단 6대대는 부

대의 반이 희생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3여단 중 6대대가 최고의 정예부대라는 진술

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인민군 사단은 국경경비여단의 15km 배후에 배치되어 있고, 

남한으로부터의 침공이 있을 때에 대비하고 있다.



   -KLO #247(1949년 12월 7일)보고서는 38선 인접의 양양 지역에 북한군 대대가 재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남침이 목적인지 38선 경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1949년 12월 27일 보고서는 1949년 10월 14일 평양-원산간 철도 상에 있는 한 역

에서 미확인 인민군 부대의 이동이 목격되었고, 이 열차에는 13대의 30톤급 소련제 

T-34탱크가 같이 실려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KLO #217(1949년 12월 8일)보고서는 황해도 신천군 삼천리 소재의 광산에서 방사

선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모나자이트 광석을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소련으로 보내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북한 부수상이던 김책이 이 광산을 직접 통제하고 

있고, 한 달에 한번 이 광산을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KLO #222(1949년 12월 12일), KLO #237-B(1949년 12월 7일), KLO #201-1(1949

년 12월 7일), KLO #237-A(1949년 12월 3일) 등의 보고서들은 모두 중국에서 활동하

던 조선의용군(Korean Volunteer Army)이 신의주 지역을 통해서 북한 지역으로 들어온 

후 인민군에 정식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5) box 14:

  a. 1949년 10월 11일자 비망록은 24군단이 1948년 11월 12일 입수하여 보낸 방산

선 광물에 대해서 미국 원자력위원회(Atomic Energy Agency)가 이것을 검토한 후 이 

우라늄 광물이 생산되는 광산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을 미 육군성에 지시

했고, 육군성은 다시 극동사령부에 지시하여 이 사항을 소상하게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6) box 17:

  a. 1950년 10월 6일자 미군 포로 심문기록에서 북한군의 포로가 잡혀 있다가 탈출

한 빌리(Billy M. M'Carver) 소위는 9월 22일 금천지역에서 3명의 소련군에 의해 직접 

심문을 받았고, 이때 소련군들은 미군이 38선을 넘을 경우 소련은 북한을 위해 전쟁에 

반드시 개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7) box 19:

  a. 1950년 7월 27자 비망록 “전쟁범죄사건의 보고와 전쟁범죄연루자의 조사”에 관한 

지침서를 통하여 한국전쟁 기간 중에 발생한 전쟁범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보고할 것

을 지시하고 있다. 또 이 문서는 전쟁범죄와 전쟁범죄자에 관한 정의와 기준을 제시하



고, 전범보고서 및 조사 양식을 첨부하고 있다.

  b. 1950년 11월 20일자 비망록 “미국내 좌파 조선인들이 보낸 편지의 노획”에서 

1948년 11월 15일 미국내의 좌파 조선인들이 김일성과 박헌영에게 보낸 편지가 미군

의 북진시 평양 정부청사건물에서 노획되었고, 한글로 된 이 원문의 영문 번역이 첨부

되어 있다. 이 편지의 내용은 1948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전망 등이 담겨 있다.

  c. 1950년 10월 1일자 보고서에서 극동군 사령부 군수과는 한국전쟁 중 노획된 북

한군의 무기들의 사진과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소련제 무

기들의 내용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1950년 9월 27일자 본 사안에 대한 육

군성의 지시에 기초하고 있다.

  d. 극동사령부 인사참보장(G-1) 베이더린덴(W.A. Beiderlinden) 소장이 작성한 날짜 

미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 남한에서 일본으로 소개된 미군과 미국 

시민의 숫자와 일자가 드러나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6월 26일 인천항에서 

682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철수했고, 6월 27일 김포공항을 통해서 203명의 민간인들

이 철수했다. 또 6월 27일 부산항을 통해서 104명의 군속 가족들이 일본으로 항했고, 

6월 27일 563명이 김포 및 수원공항을 통해서 철수했다. 모두 1952명의 미국인들은 

한국전쟁 직후 일본으로 무사히 철수했다.

 8) box 23:

  a. 1950년 12월 17일 “중공군 공격의 패던”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공군은 탱크

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하고, 전선에 배치된 중공군들은 전선의 취약

한 부분을 부대를 결집시켜 공격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또 중공군은 야간

공격을 선호하고, 미군보다는 한국군에게 공격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

다. 또 중공군은 대검을 착검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b. 1950년 12월 16일자 “흥남지역의 원자력 시설”이라는 보고서에서 1950년 10월 

25일자 뉴욕월드텔리그램(New York World Telegram)지의 흥남지역에 원자력 시설이 

있다는 보도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흥남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이 보고서에는 이 신문의 보도 내용 전문이 첨부되어 

있다.

 9) box 24:

  a. 1950년 9월 18일자 “남한 정치범에 대한 만행”이라는 미국 제1해병사단 441첩보



부대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9월 15일 인천 시청과 교도소에서 인민군에 의해 양민학살

이 자행되었고, 현장 사진들이 모두 첨부되어 있다.

2. 참모부 정보처 특수목적 정보과 문서들(ACofS, G-2, Target Branch Files)

 1) box 11:

  a. 1945년 9월 29일 “일본 내에서 상호경쟁적인 정보수집 기관들의 협조”에 관한 보

고서에서 정보참모장 윌로우비 소장은 육군성은 “일본의 특수목적 정보들”(Japanese 

Intelligence Targets)에 관한 세 권의 자료와 보충 자료 문서철을 출판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후 일본내에서 중요한 특수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많은 현장 조사 팀과 

연구 그룹들이 나타났다. 그 예들로서는 해군 기술 위원회, 원자탄 위원회, 전략폭격에 

관한 조사팀, 영국해군정보팀 등을 들 수 있다. 이 기관들은 같은 무기, 실험실, 공장 

등을 서로 조사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 조사의 범위는 트럭, 알루미눔 생산, 적외선 방

사, 폭탄, 탄약 등에 광범하게 걸쳐 있다. 윌로우비는 일본, 마닐라, 한반도 등에서 일

본과 관련된 정보 수집과 배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경쟁적인 기관들 사이의 

협조와 조정이 긴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b. 1945년 8월 27일 “극동의 일본 특수목적 정보들”이라는 보고서에서 육군성이 문

서철 18번에 총 794개의 정보문서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 문

서철 18번의 내용은 제조 및 생산, 운송, 저장 및 소비, 통신, 과학, 정치경제, 군사 등

의 범주로 분류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특수목적 정보의 범주, 

번호, 담당 부서, 개요 등이 포함된 부록이 첨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치경제 범주의 

특수정보 항목에는 2의 번호가 메겨져 있고, 담당 부서는 방첩대로 되어 있다.

  c. 1945년 12월 17일 “육군성 특수목적 정보들” 이라는 보고서는 육군성 특수목적 

정보 문서철은 1945년 11월 9일자 연합군사령군 맥아더의 일반명령(General Order) 

15호에 의거하여 일본과 관련된 군사적, 비군사적 정보의 수집을 위한 지침서로서 일

본이 항복하기 이전에 마련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d. 1946년 4월 1일 “육군성 특수목적 정보들의 우선 순위” 제하의 극동사령부 정보

처 암스트롱(F.T. Amstrong) 대령이 주한 제24군단 정보참모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한반도 관련 육군성 정보문서철 20(War Department Folder XX: Korea)번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목적 정보 요청 사항 중 1번, 2번, 3번 12번, 22번 등 총 30개의 정보건은 



매우 긴급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여 육군성으로 보고서를 즉시 제출할 것

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북한 지역의 경제 관련 보고서와 한반도의 서비스 산업을 포

함한 산업 시설들에 관한 상세한 정보보고서들을 즉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육군성 정보문서철 한국관련 특수목적 정보들은 모두 159건임이 적시되어 

있다. 

  e. 1946년 6월 25일 육군성이 극동사령부에 보낸 서한에서 일본과 한국 관련 특수

목적 정보의 숫자가 각각 1768건과 159건으로 원래 요청되었다고 적시하고, 그 중에

서 한국과 관련하여 여전히 중요한 정보요청 사항은 149건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서한에 첨부된 자료에는 문서철 20번 특수목적 정보 25(Target 25)번의 내용은 한

반도에 건설된 일본군의 군사 요새에 관한 것으로서 육군성은 그 요새의 어느 정도가 

파괴되었고 일본 항복 이후 새로 건설된 요새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것을 지시

하고 있다.

 2) box 9:

  a. 1947년 4월 11일 “육군성 특수정보 문서철” 제하의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 관련 

정보문서철 중 현재 실질적인 관심이 유지되고 있는 특수목적 정보들은 225개라고 지

적하고, 이들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유관 군기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

적하고 있다.

  b. 1947년 4월 28일 보고서는 극동 지역에서 유효한 특수목적 정보들의 숫자가 적

시되어 있다. 일본 87개, 한국 138개, 만주 158개, 중국 258개, 타이완 102개로 나타

나 있다. 1947년 4월 1일 현재 특수목적 정보과가 육군성에 수집해서 보고한 정보보고

서 숫자는 군사기술관련 정보보고서 4077건, 민간 및 비군사 정보보고서 7704건이다.

 3) box 12:

  a. 1946년 4월 3일 주한 24군단 정보참보장 니스트(Cecil W. Nist)대령이 극동사령부 

정보참모장 윌로우비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육군성에서 조사를 지시한 한반도 관련 특

수목적 정보들의 조사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이 서한에 첨부된 보고서

에는 1946년 3월 31 현재 진행되고 있는 158건의 건에 대한 조사 진척 사항이 조사 

담당 기관, 예상 완료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또 이 보고서에는 주한미

군정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아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건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상업 기반 시설과 활동에 관한 상세한 조사 등을 포함한 여타 건의 경우에는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보 수집에 최소한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미

군방첩대(CIC)가 조사를 담당한 정보 수집건들(Target Nos. 2, 4-9, 14-15, 63-65, 

121-126 번 등)은 조사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126명의 방첩대 요원 정원이 인가되어 있지만 26명밖에 확보하고 있지 못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첩대가 담당한 정보건들은 조사를 완료하는 데 6개월에서 1

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38선 이북 지역과 관련된 정보건들(Target Nos. 

24-25, 27, 30-32, 37-44, 45-51 번 등)은 확보할 수 있는 정보들은 모두 제공되었고, 

더 이상의 정보는 38선이 제거될 때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4) box 11:

  a. 1947년 3월 12일 서한에서 육군성은 극동사령관 맥아더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반

도와 관련된 특수목적 정보 요청건 중 157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지시하고 있

다. 이 서한에는 한반도 관련 육군성 정보문서철 20(Target Folder XX)에 속한 총 157

개 정보건 번호와 제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 중 중요한 정

보건의 번호와 제목은 다음과 같다:

1번: 정부 관리들의 명단

2번: 일본에 의해 비 첩자로 이용된 조선인들의 명단(Names of Koreans used 

by Japanese as secret agents)

3번: 한국 임시정부 요원, 유명한 기업인, 전문가, 과학자, 외국인들에 관한 정

보

4번: 친일부역자와 정치범에 관한 정보

5번: 조선공산당 인물, 조직, 활동에 관한 자료

7번: 조선, 중국, 만주에서 활동한 반일 조선인에 관한 보고서와 서한

8번: 혁명 혹은 반일 조직들, 특히 조선독립운동의 성격, 세력, 활동에 관한 정

보

24번: 화학물질 생산, 특히 공장위치를 포함한 화학무기와 관련된 정보들

86번: 일본인에 의해 비 첩자로 이용된 조선인들의 명단

103번: 1939년 이후 조선에서의 금 생산량 및 일본의 금보유량에 대한 정보

115번: 일본에 의해 비 첩자로 이용된 조선인들의 명단

122번: 일본에 의해 비 첩자로 이용된 조선인들의 명단



3. 참모부 정보처 특수목적 정보과 자료실 문서들(ACofS, G-2, Target Branch         

   Library Files) 

 이 자료실 문서들은 목록 자체가 비문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1993년 5월에 비로소 비

해제되어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었다. 우선 이 목록에는 한반도 관련 육군성 정보문서

철 20(Target Folder XX)에 속한 총 157개 정보건들이 목록의 형식으로 분류되어 있

다. 이 목록에는 문서 번호, 제목, 날짜, 정보원, 기 분서 여부, 문서의 부수 등이 기

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특수정보 번호 122번 “일본에 의해 비 첩자로 이용된 조선인

들의 명단”은 문서 번호 K-83으로 주한 24군단에 의해 조사되어 5부가 있는 것으로 명

기되어 있다. 이 목록을 통하여 국립문서처에 문서를 요청하면 특수정보 문서를 열람

할 수 있다. 필자가 관심을 가졌던 특수정보 문서 2, 115, 122 등은 파일 폴더는 폴더

만 존재할 뿐 폴더 안의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립문서처 정보 문서담당

관 사서(archivist) 콘(Cary Conn)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그 이후 필자는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서 이 문서들의 소재의 확인 및 비  해제를 요청

했지만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립문서처로부터 이 문서의 해제에 관해서는 통보

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여타의 한국전쟁 문서들에 대한 필자의 비문해제 요청에 대해

서는 국립문서처가 그 이후 계속해서 비문해제 사실과 열람 가능성을 귀국 후 필자에

게 우편으로 통보해 오고 있다). 특수정보 문서 2, 115, 122 등을 제외한 나머지 문서

들은 대부분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이 정보과 자료실 문서에는 육군성 정보문서철 20

에 나타나 있지 않은 중요한 정보 보고서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중요한 보고서

들은 다음과 같다.

 1) box 2462:

  a. 1947년 5월 8일자 여운형 자택 폭파사건에 관한 정보 보고서는 폭파범의 체포, 

조사, 석방 과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b. 특수정보건 23, 29 등에 관련되는 정보로서 한국의 철강과 경금속의 생산량에 관

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흥남공장의 알류미늄, 보크사이트 등의 

생산량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c. 1947년 3월 26일 “비합법적 한국 정부”라는 제하의 보고서에는 김구, 김영철, 유

진식, 장덕수가 2월 20일경에 회합을 갖고 “새로운 한국정부”(New Korean 



Government)의 수립을 선포하는 출판물을 배포하기로 합의했지만, 2월 26일 장덕수는 

김구에게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했다는 내용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2) box 2419:

  a. 1947년 6월 7일 보고서는 만주에서 중국공산당 측에 가담하여 중국 내전에 참여

하고 있는 조선인들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 중 일부는 북한의 보안간부훈

련소의 교관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4. 참모부 정보처 야전정보과 문서들(ACofS, G-2,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Files)

 1) box 1:

  a. 1947년 7월 29일 만주 지역의 중공군 부대 현황이라는 보고서에는 장춘 지역의 

새로운 제1야전군의 문서의 번역에 기초하여 중공군의 부대 현황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조선의용군 사령관은 무정(武亭)이며 총 병력 숫자는 17,300명이다. 여기에는 두 

개의 독립 사단과 이홍광(李紅光)지대가 존재하는데, 그 병력 숫자는 각각 5,500, 

5,800, 5,000명이다. 특히 이홍광지대의 사령관은 왕자인(王子仁)이고, 정치위원은 방호

산(方虎山)이다. 방호산은 한국전쟁 초기에 인민군 6사단 사단장으로 참전한다. 

  b. 1947년 7월 25일 북한 지역의 중공군이라는 보고서는 약 5만-7만5천의 중공군들

이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는 북한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1946년 여름 소련

과 중국공산당 사이의 협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북한 내의 

중공군의 임무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중국공산당은 북한을 중국 내전의 후

방 지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 box 4:

  a. 1949년 10월 21일 중국에서 활동했던 조선의용군(보고서에서는 Chinese 

Communist Forces(CCF)로 표시)의 북한 유입에 관해 윌로우비에게 보내는 보고서는 

1948년 10월부터 1949년 10월까지 일일정보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조선의용군의 북

한 유입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b. 1949년(정확한 날짜 미상)에 작성된 주한미군의 국경분쟁에 관한 보고서는 1948

년 10월 여수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한 달 동안에 한건의 국경분쟁밖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948년 12월에 미군은 정찰 목적을 제외하고 38선에 약1킬



로미터 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1949년 1월 12-15일 사이에 

한국 정부는 미군이 국경선의 정찰 업무를 중지시켰고, 그 이후부터 즉시 남한과 북한 

사이의 국경분쟁은 그 횟수와 강도 면에서 모두 증가되었다. 이러한 국경분쟁의 증가

는 38선에 배치된 미군의 존재라는 제약 요인이 제거되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은 국경선 배채 병력을 증원하고 남한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국경 분쟁의 강도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c. 1949년 1월 17일 북한 인민군 제1사단의 재배치에 관한 정보보고서는 1사단이 

위도 39도 이북 지역에서 39도 이남의 황해도 지역으로 재배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1사단 예하 연대들의 위치가 첨부되어 있다.

  d. 1948년 10월 22일 39선으로부터 소련군의 철수라는 제하의 보고서는 38선 서부 

지역을 담당하던 소련군 178연대가 이미 철수했고, 3연대의 1대대와 3대대도 이미 철

수했거나 철수 중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948년 7월부터 인민군이 소련군을 대신해

서 38선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소련은 북한에서 소련군의 

철수를 1948년 10월 15일에 시작해서 1949년 1월 1일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의 보고들은 소련군들이 북한을 철수하기 위해서 기차역들에 집결하고 있는 사실

을 확인해주고 있다.

  e. 1947년 10월 22일 북한 지역에 배치된 소련군의 부대 현황에 관한 보고서에는 

소련의 육해공의 부대명과 병력 숫자가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3) box 7:

  a. 1950년 9월 9일 중공의 한국전쟁 개입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는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중공군의 숫자는 246,000명이고, 이 중 165,000명이 북한과 만주 국경선에 배치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b. 1950년 8월 30일 중공의 한국전쟁 개입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는 주은래 수상이 

중공의 이웃국가를 침공하는 것을 용인하기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유엔군이 38선을 넘을 경우 북한 지역에 개입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

고 있다. 또한 북한과 중공은 동일한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

은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보고들의 중요성에 비추어 한만 국경 사이의 중공군의 

이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c. 1951년 3월 1일 극동공군사령부가 작성한 중국과 만주의 공군력에 대한 정보 분



석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는 소련이 중국공군과 관련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중국과 소련 모두 케트기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이 

제트기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 중국과 만주에 있는 공군

력은 최소한 750대의 항공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350대가 전투기로서 여기에는 

YAK-9뿐만 아니라 최신예기인 MIG-15도 포함되어 있다. 150대의 폭격기와 75대의 수

송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최소한 1,000명의 조종사가 있고, 231개의 활주로가 있

다.

 4) box 8:

  a. 1950년 5월 26일 중공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는 중공이 

1950년 여름에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중공의 대만 침공과 관련해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토론 

내용을 이 보고서는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중공이 대만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인가? 중공의 대만 침략은 중공을 영구히 고립시킴으로써 중공

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중공의 대만 침략 없이도 국민당은 붕괴하고 공산세

력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닌가? 침략을 계획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 볼 때 다

음의 문제점들이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만 해협은 약 150킬로미터이다. 현

재의 공산세력의 군사력으로서 대만 해협을 통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

만의 동부 해안 지역의 경우 소수의 군사력을 상륙시키는 데 적절한 몇 개의 지역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할 때 중공은 국민당 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해군력과 공군력을 이 지역에 집중시켰을 때 대만 침공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만

약 중공이 태풍 시즌이전에 침략을 감행하고자 한다면 침략 준비를 가속화시켜야 할 

것이다. 장개석은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국민당 세력

이 공산 세력의 침략에 맞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의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중국공산

세력의 대만 침공시 예상되는 결과로부터 기대되는 국제정치적 상황의 전개를 고려해 

볼 때 미국이 그러한 사태의 전개에 대비해 적절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냉전의 행

운의 여신은 미국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b. 10월 20일 메모에 첨부된 특별보고서는 한만 국경지역에 이미 수많은 중공군 사

단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단동에서 북한 지역으로 투

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결정에 관한 정보의 



수집은 야전 사령부의 능력의 범위을 벗어나는 것이고, 전쟁에 대한 크레믈린의 고도

의 준비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유엔사령부는 압록강으로부터 북한으로 건널 수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매일 항공정찰을 실시해 왔다. 지금까지 간헐적인 트럭의 이

동 이외에는 중요한 이동사항을 포착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동 활주로에 75대의 항공

기가 목격된 것은 무시해서는 안 될 정보 사항이다. 외국의 정보원은 최근 북경에서 

항공관련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중공군 개입의 가상적 시점은 10월 20일

로 정해졌고, 그 개입은 공식적인 발표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정보 보고에 

대해서 극동사령부 정보처는 10월 20일이 중공군 개입 일자인지의 여부는 48시간 이

내에 알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개진해 두고 있다.

  c. 일자 미상의 북한의 전쟁 노력에 소련과 중공의 개입이라는 보고서는 1945년 8월

부터 문서작성 시기까지의 양국의 북한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정보 보고서들을 통해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6월 25일 남침 이후에는 인민군 각 사단에 3명 내지 4

명의 소련고문들이 배치되었고, 각 사단은 소련제 무기로 무장되었다. 이 보고서에 첨

부된 북한 공군조종사의 신문기록에 의하면 6월 27일 소련군 대령이 북한 공군의 지

휘권을 맡았고, 15명의 소련 고문관이 배속되었고, 소련군 조종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5) box 18:

  a. 1950년 5월 26일 인민군 현황에 대한 보고서로서 한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번역한 것이다.

  b. 1950년 7월 9일 한국전쟁에 투입된 소련제 60톤 탱크에 관한 보고서는 최근 한

국에서 소련제 T-34탱크 외에 51톤의 Joseph Stalin 3(JS-3)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JS-3는 현재 소련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대형의 탱크로

서 122미리 포를 장착하고 있다. T-34는 35톤의 중량을 가진 중형의 탱크로서 85미리 

포를 장착하고 있다. 또한 소련은 북한에게 JS-1, JS-2의 대형 탱크는 주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대형의 탱크가 한국에서 발견된다면 그것은 실전 배치용이라

기 보다는 새로운 무기를 이 전쟁에서 소련이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c. 1950년 7월 14일 보고서는 한국전쟁에서 노획된 소련제 무기들에 관해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수록된 무기들은 이미 일본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전황의 상황이 유동적



이어서 T-34탱크는 아직 일본으로 보내지 못했다.

  d. 1951년 4월 25일 인민군 지뢰매설 방식에 관한 보고서는 현장 조사와 교범의 검

토를 통해서 인민군의 지뢰매설 방식을 설명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사진과 그림

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6) box 19:

   a. 1951년 8월 4일 북한의 모나자이트 광산에 관한 보고서에서 그 광산의 위치는 

철산에 있고, 이 광산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적할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b. 1950년 12월 8일 보고서는 신천지역에서 나는 검은 모래의 샘플을 조사한 결과 

방사선 물질은 거의 측정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검은 모래를 채취한 이유는 

그 속에 함유된 철 성분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직전까지 이 지역의 광산에서는 1

만명의 인원이 이 모래를 채취했다. 이렇게 채취된 원석들은 50킬로그램의 박스에 넣

어져서 신천을 거쳐서 소련으로 보내졌다.

   c. 날짜 미상의 북한의 군수산업에 관한 비 보고서는 북한의 군수산업을 일제식민

지시기,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발발까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1년 9월 1일까지 

세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전력, 알루미눔, 철 등 북한의 생산량을 시기별로 상

세한 통계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d. 1951년 1월 8일 흥남비료공장에 관한 보고서는 1950년 11월 2일의 현지 시찰과 

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심문을 통해서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의 종류와 생산량의 

통계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e. 1950년 12월 29일 흥남폭약공장에 관한 보고서는 현지 시찰과 심문을 통해서 

폭약의 종류와 생산량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다이나마이트의 1949년 연간 생산량은 

3,237 메트릭 톤이고 1950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생산량은 2,622 메트릭 톤이다. 이 공

장은 약2천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으며 농축 질산과 황산은 중공으로 보내졌다. 현재 이 

공장은 95% 이상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이 공장에 사용된 원료들은 소련, 중국, 일본

으로부터 수입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공장의 조직 구조와 질산, 다이나마이트, 폭약 

등의 생산 과정을 도표로서 보여주고 있다. 

   f. 1951년 5월 28일 서울의 소련과 중공군 장교들이라는 정보보고서는 서울이 인민

군에 의해 처음으로 점령된 후 많은 소련 장교들이 서울에서 목격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프를 몰고다녔고, 러시아 영사관 빌딩 안에 살았다.

 7) box 21:

  a. 1950년 12월 8일 미국중앙정보국이 작성한 한국의 북방 경계선이라는 보고서는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의 한국 북방경계선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백두산을 둘러싼 한

중 국경분쟁의 역사를 청나라 시기부터 고찰하고 있다.

 8) box 22:

  a. 1950년 11월 23일 흥남 지역의 원자력발전소 조사에 관한 보고서는 흥남지역에

서 엔지(N-Z)라고 불리우는 극비의 공장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정보를 갖고 있

는 주모씨라는 한국인의 진술을 인용하고 있다. 1945년 일본은 이 공장의 모든 창문에 

경비원을 세워두고 있었다. 1946년 1월 소련군은 이 공장의 부품들을 떼내어 이 공장 

노동자들과 함께 갖고 가버렸다. 본 조사팀은 이 공장 지역에 많은 양의 납으로 만든 

설비들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 공장 근처에 황산제소 공장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설비

들이 모두 황산 제조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공장은 원자력과 관련된 작업

을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인 주모씨는 본 조사팀에게 

과거에 이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본 조사팀은 이들에 

대한 접촉을 통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의 보고에 대해서 극동

사령부 정보처는 일본인들과 일본 퇴역 해군장교들로부터 1946-47년에 취득한 정보에 

따르면 이 흥남의 엔지 공장은 미사일 연료를 비 리에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한

다. 납은 과산화수소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처리과정에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b. 1950년 8월 17일 미군방첩대 월례보고서는 1950년 8월 6일자 미8군 소속 441

방첩대의 7월 보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회람시키고 있다. 피난민 문제는 한

국에서 미방첩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은 피난민의 이동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술부대가 일정 지역의 민간인과 피난민을 소개시킨 후 그

들 후방의 특정 지점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이동 시간은 적에게 피난민 대열에 숨겨둔 

첩자들과 접촉하고 새로운 첩보 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다. 민

간 복장으로 변장한 후 피난민들과 함께 특수 임무를 받고 이동하는 적군들은 체포되

었을 때 아무런 정보상의 가치가 없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부여된 의무는 부대위치, 

도로 상태, 무기 체계, 전술적 자료 등의 수집이기 때문이다. 피난민의 통제 임무는 한

국정부에 부여되어 있다. 441방첩대는 고문관이나 심문관의 역할을 하고 피난민들이 



적절하게 통제받도록 하고 분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면서 정보수집에 필요한 

수용자들이 심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c. 1950년 10월 7일 인민군에 의해 포로가 된 남한 정부 관리들의 소재에 관한 10

군단 방첩대 보고서는 서울 점령시 남한 국회의원 107명이 인민군에 의해 체포되어 

마포교도소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570명의 정치범들과 

함께 수용되었다. 유엔군에 의한 서울 함락이 임박하게 되자 인민군은 22명의 국회의

원과 10명의 정부관리를 수색-능곡-개성 도로를 거쳐 북한으로 데리고 갔다. 23명의 

국회의원은 서울에 몸을 숨겼고, 나머지 14명은 현재 행방불명이다. 이 보고서에는 이

들 전체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1950년 9월 19일 서대문과 마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약 8천명의 정치범들은 인민군에 의해 북한으로 납치되었다. 인민군에 의해 북한

으로 이송중이던 약700명의 정치범들은 국군 17연대에 의해 의정부 근처에서 북송이 

차단되었다.

   d. 1950년 11월 9일 방첩대 보고서는 인민군에 의한 미군 포로의 처우에 대해 포

로가 되었던 미군의 심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5. 참모부 정보처 군사정보과 문서들(ACofS,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Files)

 1) box 2:

  a. 1951년 1월 23일 보고서는 한국전쟁 중 노획된 소련제 트럭, 지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b. 1950년 12월 27일 보고서는 노획된 소련제 텔레타이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장비는 덕산 지역에서 수거되었다. 이 장비는 한국에 주둔했던 소련고문단에 의해 

소련으로 비  문서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c. 1950년 12월 22일 보고서는 노획된 소련제 85미리 방공포와 사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d. 1950년 12월 21일 보고서는 노획된 소련제 T-34탱크에 장착된 망원경에 관한 정

보를 담고 있다.

  e. 1950년 12월 7일 보고서는 노획된 소련제 소총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소

총들의 제조 연도는 1917, 1933, 1934, 1937, 1938, 1941, 1942, 1943, 1945 등에 걸



쳐 있다. 대탱크 소총들은 제조년도가 1943-1945에 걸쳐 있다. 또한 1939년 일본제 소

총들도 다수 노획되었다. 박격포는 1942, 1943, 1950년에 생산된 것들이다.

  f. 1950년 10월 11일 육군성 정보처에서 극동군 사령부 정보처로 보내 전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노획된 일본군 비행기와 무기들의 표지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정보 

활동이 성공을 거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한국전쟁에서 노획된 인민군의 

무기들에 대해서도 일본의 경우에서 경험을 쌓은 인력을 이용해서 마찬가지의 정보 수

집 활동을 적극적으로 경주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2) box 8:

  a. 1950년 10월 30일 인민군의 전쟁포로 심문 방식이라는 보고서는 소련 장교들이 

38선 이남으로 인민군을 따라 내려와서 일부 선별된 미군 장교들의 심문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3) box 14:

  a. 1948년 10월 23일 정보보고서에서 한국인 박모씨가 우라늄이 함유된 광석을 같

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광석을 분석한 결과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선 물질을 인위적으

로 섞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일부 한국인들의 돈을 벌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6. 참모부 작전처 행정과 문서들(ACofS, G-3, Administration Division Files)

 1) box 3:

  a. 1950년 12월 23일 한반도에서 원자탄의 전술적 사용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가 

작전연구처(Operations Research Office, ORO)에서 작성되었고 이 문서는 극비(Top 

Secret)로 분류되어 있다. 현장 조사와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 최종 보고서는 1951년 2

월 15일 완성될 예정이다. 이 문서는 극동사령부 내에서만 회람되어야 한다고 명시되

어 있다. 이 결과 보고서는 원자탄이 공세적 상황에서 사용되면 원자탄의 사용으로 얻

어진 초기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투와 지원 부대들이 가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사전 준비 없이 원자탄을 사용할 경우 원자탄의 기습적 사용에 

의해 얻어진 효용성의 많을 부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작전연구처의 연구는 평

지에서 원자탄이 사용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체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에 한반도의 지형은 대부분 구릉과 산악 지역이다. 또한 이 연구는 현재의 군사정



보조직과 원칙 하에서 원자탄 사용의 효용성을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정보가 원

자탄의 숫자와 특정 지역 내의 정확한 위치 혹은 면적 당 병력의 집중도와 지리적 중

심을 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 연구에 비추어볼 때 원자탄의 성공적 사용에 긴요

하다. 원자탄 수송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브리핑을 포함해서 정보의 수집, 확인, 보고, 

평가, 전달, 그리고 목표 지점으로의 비행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11시간 제한은 비합

리적으로 판단된다. 원자탄의 최대의 활용은 현재의 정보 자료로부터 항상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자탄 공격은 재래식 무기의 사용보다 더욱 세 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준비를 필요로 한다. 또한 적군의 부상자들을 격리, 치료하는 것과 관련된 정

책을 수립하고 많은 부상자들을 다룰 수 있는 의료 요원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 원자탄의 사용 이전에 극동사령부는 충분한 양의 방사선 탐지와 방어 기구와 인력

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문서에 첨부된 연구보고서에 대한 코멘트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원자탄의 효용성에 관한 주장은 소련에 대한 억

지력으로 작용해 왔는가? 원자탄의 사용에 대한 소비에트 블록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

가? 소련이 중공에게 원자탄을 줄 것인가? 미국에 의한 원자탄의 사용으로 소련은 공

개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미국은 원자탄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세계적 차원의 전쟁에서 전략적, 전술적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

의 원자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극동사령부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탄의 숫자와 생산 능력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b. 1950년 9월 18일 지상작전 지원을 위한 원자탄 사용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는 원

자탄의 사용에 관한 연구가 북한군이 소련 혹은 중공군에 의해 지원을 받을 때를 대비

해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는 작전연구처 처장 존슨(E.A. 

Johnson)박사, 휘스톤(William L. Whiston)박사, 존슨(James W. Johnson) 등이 참여했

다. 작전연구처는 육군성과 존스 홉킨스 대학 사이의 협정에 의해 만들어진 민간 기구

이다. 이 계약은 작전연구처는 그 활동을 연구에 국한시키는 것이 육군성의 정책이다.

  c. 1950년 11월 29일 작전연구처 보고서는 한국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적의 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공격 작전의 경우, 전선을 구축하

고 적의 돌파를 막기 위한 방어 작전의 경우, 한국에서 모든 유엔군 병력의 철수를 위

해 적과 교전을 중지해야 할 경우, 한국에서 적의 병력을 파괴해야 할 경우 등이다. 이 

연구는 1950년 9월 18일 극동사령부 방첩대에 의해 제안되어 승인을 받았고, 1950년 



10월 28일 육군성에 의해 승인을 받았다.

  d. 1951년 1월 1일 극동사령부 작전처 훈련과에서 작성한 한국전쟁에서의 원자탄의 

전술적 사용에 관한 작전연구처 보고서에 대한 코멘트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한 

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한국은 원자탄은 전술 무기로서 사용하는 데 가능한 실험

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용은 실험 혹은 테스트

의 영역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실험은 원자탄의 효용성의 분석과 연구

를 위해 실험 중인 전장을 차단하기 위한 항공 작전과 연계해서 한 개 혹은 두 개의 

원자탄을 심험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만약 120개의 원자탄의 사용이 한국에서의 일

정 전선의 성공적인 방어와 병력과 장비의 손실 및 위신의 손상을 수반하는 패배 및 

철수 사이의 차이점을 의미한다면 그러한 결과들은 원자탄의 사용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e. 1951년 2월 9일 극동의 육군작전 평가활동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는 한국에서의 

현지 활동 기간 중 많은 8군 소속 육군 장교들은 원자탄의 전술적 사용이 가능하고,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용을 권고했다. 그들은 정치적 이유들 때문에 

원자탄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극동사령관은 그 사용을 현재까지 

권고하지 않았다.

 2) box 4:

  a. 1951년 1월 23일 한국에서 원자탄의 전술적 사용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는 원자탄 

사용과 관련된 작전연구처(ORO) 보고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작전연

구처 보고서는 핵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전술적 측면들에 관해서 귀중한 자료들을 포

함하고 있지만 원자탄 사용의 가능성과 적절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에 관한 

결정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

다. 그 결과 극동사령관은 이 권고안에 대한 동의를 유보한다.

  b. 1951년 9월 15일 원자탄 목표물 분석에서는 40킬로톤 원자탄을 기준으로 그 효

과를 계산하고 있다.

 3) box 9:

  a. 1950년 8월 1일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맥아더와 장개석의 회담 기록에서 맥아더

는 장개석에서 극동사령부와 장개석의 사령부와 군사통신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

하고 있다.



  b. 1950년 12월 29일 한국으로부터 유엔군의 완전 철수를 위한 대안 혹은 비상 대

안들에 관한 연구에서 작전연구처(ORO)는 인민군과 중공군은 소련군의 협력 혹은 적

극적인 개입 여부를 불문하고 철수용 항구나 함정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항공 공격 혹

은 항공기를 통한 기뢰 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유엔군 병력을 

여러 곳의 해안에서 적은 배들에 분산시킨다면 적의 직접적인 항공기 공격으로부터 보

호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의 기뢰들이 많은 양 뿌려진다면 미국은 그것들에 대한 성

공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잠정적인 조사의 결과 현재 일본에는 약 

2,317개의 소형 어선들이 있다. 이것들 중 반이 가용하다고 하면 가용한 총 배의 톤수

는 62,850톤이다. 1톤당 2명의 인원이 수송될 수 있다고 한다면 총125,700명이 한번에 

수송이 가능해진다. 결론적으로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연구 결과이라고 하지만 한국으

로부터 일본의 소형 선박을 이용한 유엔 병력의 비상적인 방식에 의한 철수는 가능하

다고 판단된다.

III. 평가

 미국 극동사령부는 일본의 항복 이후 일본의 무장해제를 위해 38선 이남에 진주한 미

제24군단의 상위 부대로서 한반도와 관련된 미국의 군사정책을 육군성으로부터 직접 

하달받은 후 하지의 사령부로 전달했다. 이러한 명령 계통상의 책임으로 인하여 극동

사령부 정보처는 한반도의 남북한, 중국, 대만, 소련 연해주 지역에 관한 상세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문서 해제 작업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정보처는 

남한의 군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육군성의 특수목적 정보 수집 지침

에 따라서 일본 내의 정보 수집 활동 뿐만 아니라 남한 내에서도 첩보 부대를 동원하

여 철저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문서 해제 작업에서 흥미

로운 것은 미제24군단 첩보부대가 일본에 의해 비  첩자로 이용된 조선인들의 명단을 

조사했고, 그 문서가 육군성의 정보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정보처는 북한 주둔 소련

군의 부대 현황 및 이동 상황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중공군에 소속되어 있다가 북

한으로 유입되는 조선의용군의 이동 상황에 대해서도 광범한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 또한 정보처는 만주에서 진행되고 있던 중국 

내전의 상황을 면 히 관찰하고 있으며, 이 내전이 중공군과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 진

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문서 해제 



작업은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맥아더 사령부는 중국 본토에도 군사시찰단을 파견하여 

중국 내전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정보 수집과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극동사령부의 극동 지역에서의 총체적인 군사적 정보 수집 활동은 한국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더욱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우선 극동사령부는 한국 전쟁 초기 인민

군 포로들에 대한 심문을 통하여 인민군 부대의 남침 경로와 부대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 고문단의 참여 사실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에서 노획

된 인민군 무기들에 대한 수거와 분류 작업을 통하여 한국전쟁의 준비 과정에서 소련

의 군사적 지원이 광범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이 진행되면서 

중공군의 참전 가능성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한만 국경과 만주에 대한 항공 정찰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맥아더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대만의 장개

석과 더욱 긴 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본 연구 작업은 보여주고 있다. 나아

가 본 해제 작업은 극동사령부가 북한 점령 이후 북한 내부에 존재하는 중요 기간 산

업 시설의 종류와 생산량에 대한 거의 완벽한 정보 자료를 수집해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극동사령부는 특히 우라늄의 생산 여부와 함흥의 원자력 

연구 등에 관해서 철저한 조사 분석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극동사령부는 중공군 개입 이후 한반도에서 원자탄의 전술적 사용에 관해서 심도깊은 

연구와 논의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본 문서 해제 작업은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51년 

1.4후퇴를 전후해서는 비상시에 유엔군의 완전 철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극동사령부의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한반도의 

군사 안보 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역사적 선례로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또한 본 해제 작업은 극동사령부의 정보 수집 활동의 범위와 정보 분석과 판단의 정확

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료적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백악관과 국무성에 의해 입안된 전반적인 세계전략과 한반도 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았

지만 그러한 정책들을 실제로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 야전사령부의 현실적인 정

책적 고려들도 무시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탈냉전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국에 여

전히 주둔하고 있고 미국 군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인식의 단초를 해방 직후 및 

한국전쟁을 전후한 미국측의 군사문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해제 작

업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